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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실력다지기�기본문제집

페이지 번호 정오�내용

032 055 보기�②에서�프라이버시�삭제

071 144 지문�③�60~70%로�변경

079 163 ㉡�특수임무유공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122 265 f.�보수는�저하된�->�개수는�저하된�…�이상으로�향상

139 309 정답�④를�②로�변경�

174 392 지문�②의�단위를�W/㎡･k에서 W/m･℃로�변경�
235 014 지문�②�종단적을�횡단적으로�해설의�횡단적을�종단적으로�변경�

243 031 해설�⑤�‘㉤은�조사시간�측정에�해당한다’로�변경

249 049 오타수정�④�총화평정서열척도

296 155 지문�⑤에�‘측정반응효과가�없다’로�변경

305 177

다음의�연령대별�선호하는�재가서비스에�대한�교차분석�결과표를�보고�176번부터�178번에�답하시오.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주거�환경�개선 11 22 23 26 11

일상생활지원 56 43 44 44 47

안전지원 22 24 22 20 31

의사,�간호사�등�의료인의�가정�방문�서비스 ㉠�9 8 8 7 9

상담서비스 ㉡�2 �3 3 3 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6.465, df= ( ㉢ ), p=0.011
177.�위의�표의�㉠과�㉡의�기대빈도로�옳게�짝지은�것을�고르시오.

㉠ ㉡

① 9 2

② 8.2 2.6

③ 18.6 4.3

④ 23.9 5.4

⑤ 25 25

해설�㉠�8.2,�㉡�2.6

310 결과표 근린환경의�B�값을�0.287로�변경

321 210 정답�⑤를�②로�변경�

322 213 해설에서�전용�45를�40으로�변경

328 227 정답�②를�③으로�변경�

348 281 정답�④를�②로�변경�

372 336 ③의�공동주택특별법을�공공주택특별법으로�변경

406 424 ③의�B와�C�값을�서로�변경

424 466 ③�소화기의�유통기한은�제조일자로부터�10년�정도이다.로�변경



공통사항

다중주택�요건에서�연면적이�660㎡�이하로�개정

:�주거복지총론�038p,�340p� /�주거복지실무와�적용�281p� /�기본문제집�15p�018번,�27p�042번

페이지 주거복지실무와�적용

033 밑에서�세�번째�줄�:�비율척도에서�‘0’이란�어떠한�

093 2)�카이제곱검증�다섯째�줄� :�카이제곱검증은�추리동계이므로�기본적으로

페이지 용어정리집

072 카이제곱검증은�비모수통계로�t-검증과�분산분석은�모수통계로�정정

093 2)�카이제곱검증�다섯째�줄� :�카이제곱검증은�추리동계이므로�기본적으로



페이지 주거복지총론

091

구  분 입주자격

공통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자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다. 등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무주택자 기준 예외)

마. 북한이탈주민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등록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

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자(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으로 한정)로 생계급

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

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무주택자 기준 예외)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가목~라목의 기준에 준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타. 등록장애인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표 3-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자격(일반공급)

094

구  분 입주자격 선정기준

공통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
-

가. 전용면적 

50㎡ 미만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 2명인 경우 60%) 이하인 자(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 한정)

(1) 제1순위 :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2) 제2순위 :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연접 

시·군·자치구 거주자

(3) 제3순위 : 그 외

나.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90%, 2명인 경우 80%) 이하인 자(단독세대주 제

외)

(1) 제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

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그 외
다.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2명인 경우 110%)  이하인 자(단독세대주 

제외)

<표 3-6>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